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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감염확산에따른상륙거부조치등및

「외국인의신규입국제한재검토」(개요) (2022년 6월 10일현재)

１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감염확산에따른상륙거부조치등

（１）상륙거부 대상지역으로부터의 입국

상륙신청일 전 14일이내에 41개국·지역에체재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륙을 거부

(상세한사항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방지에 따른상륙거부에 대하여」를 참조

〇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입국·재입국을 허가하는구체적인 예는다음과 같다.

① 재입국 허가(간이재입국허가 포함)에의한재입국

②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또는자녀의 신규 입국

③ 「외교」 또는「공용」의재류자격을 취득하는 자

④ 미즈기와 대책강화와관련된새로운 조치(29)에 의거하여 신규입국하는자 → 아래 2참조

⑤친족방문 또는지인방문 (친족에 준하는 관계가인정되는 자 · 일본방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으로

「단기체재」의재류 자격을취득하는자

⑥입국목적에 공익성이인정될때 (예를 들어, 백신개발기술자 등)

⑦기타 인도적인배려의필요성이있는경우

(2) 상륙거부 대상지역 이외로부터의 입국

현재, 전세계를 대상으로 비자발급이 제한되고 있고,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과 동등한 사정이 있는 자에 한해 비자 발급

※ 현재, 재입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입국전에 재외공관에서비자취득이 필요

일본입국시각종방역조치에대해서는본 후생노동성홈페이지참조

2 외국인의신규입국제한재검토 (미즈기와대책강화에따른새로운조치 (29))

아래 (1), (2) 또는 (3)의 신규입국을신청하는 외국인에대해서는 일본국내에소재하는 초청책임자(해당 외국인을 고용또는

사업·흥행을 위해 초빙하는기업·단체 등)가후생노동성의입국자 건강확인시스템(ERFS)에서소정의 신청을 완료하고비자발급을

받은경우신규입국을 원칙적으로인정.

(1) 상용·취업 등을 목적으로한 단기간 체류(3개월이하)의 신규입국

(2) 관광목적의 단기체류를 위한 신규입국 (여행사등을초청책임자로하는 경우에한함)

(3) 장기간체류의신규 입국

〇상세한내용및이용방법등에대해서는후생노동성홈페이지（외국인의신규입국제한재검토에대하여）를참조

https://www.moj.go.jp/isa/content/001347330.pdf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21431_00209.html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21431_00341.html

